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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practical experiences of telemedicin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CHPs). 
Method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from 10 CHPs who have experiences in managing telemedicine system.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according to qualitative conventional content analysis processes. Results: As a result, 32 
themes were deduced and 11 theme clusters and 3 categories were formed and each coding categories were derived directly from the 
text data. 11 theme clusters derived from the 32 meaningful themes were as follows: Human resources, equipments and systems, computer 
program (Input resources), human resource management, patien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medication, laboratory test (Progress), 
benefits in telemedicine system managing, difficulties in telemedicine system managing, complains in telemedicine system managing, client 
responses to telemedicine system (Outcome evaluation). 3 categories derived 11 theme clusters were ‘input’, ‘progress’, and ‘outcome
evaluation’. Conclusions: This study has contributed to the understanding of operation of telemedicine by CHPs in community health posts. 
For mor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further study should be conducted to reflect experience and positions of public health 
center physicians, collaborative hospital physician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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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은 11.8%이며, 특히 18개 시･도중 전남, 경북, 전북, 강원, 
충남, 충북 6개 시･도는 고령자비율이 14%를 초과하였다

(Statistics Korea. 2012). 특히 강원도 지역의 보건진료소 관

할인구 고령자 비율은 27.6%(Gangwondo, 2012a)를 차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초 고령화와 더불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

성 향상과 적절한 만성질환의 관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중요한 국가보건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Kim, Lee, Lee, & 
Ryu, 2008). 그러나 인적, 물적 자원, 지리적 한계 등으로 농

어촌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와 추후관리

는 받을 수 있으나 전문의사의 서비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쉽게 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접근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원

격관리(의료)시스템이다(Hjelm, 2005; Touati & Tabish, 
2013). 원격관리(의료)는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보통

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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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한다(Ko & Yoo, 1999). 원격의

료는 영어로 Telemedicine, Telehealthcare, Telehealth, e-Health, 
e-HCD(e-Health Heatlhcare Delivery), U-health 등으로 표현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원격진료, 원격의료, 원격보건

의료, 이-헬스, 유-헬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한다. 일반적

으로 원격의료의 사전적 개념은 의료인과 환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전통적인 의료행위에 정보

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의료진과 환

자사이에서 의료행위가 행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Ryu, Lee, Lee, & Yoon, 2006). 
원격의료는 우리나라에 1960년대 처음 시도될 때부터 무

의촌, 도서지역, 교도소 등 시･공간적 제약으로 직접 전문의

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

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Lee, 1996; Yoon, 
Kim, Kim, Cho, & Cho, 2008). 국내의 공공분야 원격의료는 강

원도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보건소, 전라남도 신안군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진 바가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고혈압, 당뇨 등의 환자들이 치료 및 반복처방

을 받기 위하여 보건소를 방문함에 따른 경제적 및 시간적 비

용부담과 의료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와 2개
의 동사무소(일원 2동, 수서동)간 원격영상진료(내과, 가정의

학과 등)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는 원격의료에 대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외국인 진

료센터와 대부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내과, 가정의학

과 등)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Song et al., 2011)
국외에서도 세계보건기구, 미국,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

드, 일본,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민간의료

보다는 공공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소외지역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 의료체

계, 질병양상 등에 따라 특정 분야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

다. 즉,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의료취약지역을 대상

으로 원격상담 및 원격의료 영상판독분야에서, 심장질환자

가 많은 독일은 심장병 원격모니터링 등이 활성화되어 있으

며, 원격의료가 꼭 필요한 영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

다(Hopper, Buckman, & Edwards, 2011; Rey-Moreno, Reigadas, 
Villalba, Vinagre, & Fernandez, 2010; Ryu et al, 2006).

강원도는 보건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원격의료를 도입

하여 2000년부터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위치한 보건진료

소에서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보건

소나 대학병원의 의사와 연계하여 고혈압과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원격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4
년 시범사업 당시 12개 보건진료소에 적용하던 것을 2012년
에는 42개의 보건진료소로 확대 운영하였다(Gangwondo, 
2012b). 확대운영을 위한 원격진료시스템의 성과평가가 내･

외부를 통해 시행되었다(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 Ryu et al., 2004; Ryu et al., 2006). 강원도 원격관리시스

템에 등록된 고혈압환자의 치료순응도와 관련된 연구(Kim, 
2006; Lee, 2004; Ryu et al., 2006)에 의하면, 2004년과 2006년
의 평가결과 의료접근성 개선, 높은 만족도, 이용환자측면

의 경제성 및 편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2006년
에 시행한 만성질환원격관리 운영실태 및 성과분석연구에

서는 원격관리시스템 이용자측면에서 만족도 및 효과에 대

한 인식정도를, 제공자(원격지의 의사, 현지의 보건진료원)
대상으로는 만족도, 필요성, 유용성 등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하였다. 최근에도 원격진료연구소를 통해 2006년과 유

사한 내용으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의 평가가 이루어

졌다(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 국외논문은 기

존의 문헌들을 분석하거나(Miller, 2001; Rey-Moreno et al., 
2010; Saliba et al., 2012), 경험적 방법을 통해 원격관리 평가

를 위한 이론적 틀(Doering, Legido-Quigley, Glinos, Mckee, & 
Maarse, 2012; LeRouge, Carfield, & Collins, 2013; LeRouge, 
Hevner, & Collins, 2007)을 제시하였다.

일개 도에서 시행된 보건진료소대상의 만성질환 원격관

리시스템을 도입한지 10년 이상이 되어가는 현시점에서 현

지의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보건진료원 대상의 원격관

리 경험에 대한 탐색은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기존의 양적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

던 그들의 실무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연구목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들의 원격관리 활용에 대한 이해

를 위한 연구로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보건진료원의 

원격관리 활용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은 “보건진료원으

로서 원격관리 활용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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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정의

1) 원격 리(원격의료)

원격관리(원격의료)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

사 또는 한의사로 제한되는 의료인이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거리상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의료

인에게 필요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본 연구에서는 강

원도가 2000년부터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대학병원 간 컴

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의료

취약 지역의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Gangwondo, 2012b).

2) 원격 리 차

환자는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그곳에 구축되어 있는 원

격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원격지의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사와 연결하여 원격의료서비스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 구체

적인 절차는 [Figur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우선 환자가 보

건진료소로 방문하면 혈압, 혈당, 산소포화도, 체지방, 심전

도, 심･폐음 등을 측정하여 원격지 의사에게 전송하고, 원격

지 의사는 보내진 생체정보를 참조하면서 화상을 통해 환자

와 상담 및 진료를 한다. 진료 후 치료지침(2차 소견서)을 현

지의 보건진료원에게 전송하면 보건진료원은 의사의 치료

지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투약, 보건교육,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Gangwondo, 2012b; Kim et al., 2008).

[Figure 1] Telemedicine flow chart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원격관리를 활용하고 있는 보

건진료원 중에서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자

로서 목적적 표집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

여자는 원격관리 활용 경험이 5년 이상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10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개인적인 정보와 면

담 내용은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참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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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비 유지에 관한 사항과 면담 도중 연구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원격관리 경험은 5년에서 13년까지로, 13

년 1명, 12년 1명, 11년 1명, 9년 3명, 8년 2명, 6년 1명, 5년 

1명이었다.

2.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속한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로부터 연구승인(No. HIRB-2013-004)을 받고 2013년 1~2월
까지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

의 보건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으나 대략적으로 면담시간은 평균 1시간30분에서 2시
간 소요되었다. 면담초기 과정에서 ‘원격관리시스템 운영

에 대한 실무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와 같이 

비구조적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참여자의 경험을 충분

히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할 수 있

도록 보건진료소로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면
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담자의 양해를 구한 

후 면담과 동시에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

의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본 연구팀은 필사한 자료를 서

로 공유하고 자료 수집 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지속

적으로 논의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Hsieh & Shannon (2005)에 

의한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

석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본 연구팀은 자료 분석

을 위해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

서 필사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의미 있는 내용에 표시를 

하면서 의미를 숙고하였다. 2단계에서는 경험의 의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여 기록하였으며, 3단계에서 의미 있는 진술

들을 주의 깊게 보면서 중복되는 표현은 배제하고 의미 있

는 진술로부터 주제를 도출하였다. 4단계는 도출한 주제를 

통해 유사한 주제끼리는 묶음을 통해 여러 개의 주제 묶음

이 도출되었다. 5단계는 주제묶음을 세 개의 큰 범주로 통

합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본 연구팀이 구성한 틀에 대

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였던 2명에게 자신

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Figure 2].

Ponder the meaning

Extract a meaningful statement

Derived theme

Derived theme cluster

Derived category

Validation of the results

[Figure 2] Data analysis process

Ⅲ. 연구결과

면담을 통하여 획득한 원 자료의 의미 있는 진술을 통해 

32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주제에서 11개의 주제 묶음이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3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도출된 범

주, 주제묶음, 주제와 구성된 의미와의 관계에 대한 자료 

분석 내용을 보면 <Table 1>과 같다.

1. 투입자원

1) 인력

원격관리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력은 

원격지 의료인과 현지의료인이다. 원격지 의료인은 보건

(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담당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근무

하는 자로 보건지소에서는 평균 1-2년마다 교체되었고, 따
라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경우보다 대부분 일반의였다. 현
지의료인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이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보건진료원은 원격관리 경험이 5년 이상이

었으며, 그중 1명은 10년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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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ding scheme about user experience of telemedicine in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ategory Theme Cluster Theme

Input resources

Human resources
Team work issue among telemedicine system managers

Unbalanced works and work load among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CHPs)

Equipments and 
systems

Equipment utilization

Immature system control and cumbersome preparation

Lack of education about how to use the equipment

Remote Management 
System

Program interoperability

Systematic and effective patient management 

Simplification and convenience of prescription state

Progress

Human resource
management

Problems of training program management for participants

Absence of council (for communication) among participants in telemedicine

Equitability (Inequitability) of rewards for telemedicine 

Patient registration and 
management

Limitations of patient registration

Expensive drugs than public health center or private clinics 

Restraints in geographic, time and space for telemedicine system

Operational status of medical treatment by video 

Request for patient treatment

Communication problems between doctor and patient during the treatment over video

Medication
Increased rate of patient management due to the extended use of drugs

Ambiguity of legal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s

(Blood) Laboratory test Administrative hassles by laboratory test

Outcome 
evaluation

Benefits in 
telemedicine 

Unattended patients management derived from the traffic inconvenience

Increased rate of patient management due to the extended use of drugs other than limited drugs 

Simplification of the process of medicine prescription by doctor

Laboratory test for early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omplications

Patients management with doctors in telemedicine 

Difficulties in 
telemedicine 

Interoperability problems of the computer program

Operations to set the date and time of telemedicine (by video)

Reliability problems of the doctor

Complains
(Problems) in 
telemedicine 

Worry about the damage to the credibility of CHPs 

CHPs’ role in identity crisis

Client responses 
about telemedicin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management

Not feel the need about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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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은 2012년 말 기준 보건

진료소 42개소, 보건(지)소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보건진료소는 원격관리시스템 사용희망 여부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는 반면 보건(지)소의 원격지 의료인의 역할을 담

당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원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보건

(지)소로 발령이 나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원격

진료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그중 일부는 원격진료 

업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여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기도 한다. 모든 사업이 그

러하듯이 원격관리도 담당자간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거의 1년 있다가 딴 곳으로 옮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번 씩 바뀐다고 보면 

되요”.

“애로사항은 이 사업이 공보의 선생님들하고 이루어지

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협조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대개 잘해 주셨어요. 그리고 처방

도, 혈압이 계속 비슷하면, 왜 이 사람 혈압이 계속 비슷

하냐? 이거 재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얘

기하는데, 지금 선생님은 처방 내 달래도 내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영상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원격관리 담당자별 역할을 살펴보면 원격지 의사인 보

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는 화상진료와 처방인 반면 보건

진료원은 환자발견을 비롯하여 환자에게 원격진료일 통보, 
보건진료소에 와서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동원

(일부 보건진료원은 자동차로 송영까지 담당), 원격진료 장

비 조작 및 프로그램 실행, 환자혈압과 혈당측정 및 전산입

력, 기타 생체검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자료 입력, 환자상

태 입력 등으로 다양하다(Gangwondo, 2012b).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단독으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조

건에서는 법에 규정된 일 이외에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

한 추가적인 일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료사업, 보건사업도 해야 되고요. 또 맞춤형방문사업도 

해야 되고, 서류적인 행정적인 것도 많죠. 생각보다 일이 많

아요. 게다가 원격관리까지 하는 사람은 일이 더 많아요.’

2) 장비  시스템

원격관리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혈압, 혈

당, 임상검사, 산소포화도, 비만도, 심전도, 심･폐음을 측정

한다. 즉 생체정보측정을 위한 장비들이 원격관리시스템 

모니터에 부착되어있다. 그중 일부 장비(피부 경)는 사용되

지 않고 있다. 이는 원격관리시스템 개발 초반부에 생체정

보입력을 위한 기기 개발 때부터 설치된 것으로 수정되지 

않고 있다.

“이 피부 경을 들여놔서.. 피부과 진료도 원격으로 보나

보다 했는데, 이제 피부과 진료는 안 하죠”

원격지(보건진료소)에는 원격영상시스템과 생체정보입

력단말기가 갖추어져 있으나 시스템조작의 미숙 및 시스템 

활용을 위한 준비의 번거로움으로 활동도가 낮고 오히려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다 연결을 하려면, 화상이 또 연결이, 시스템 상에

서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또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전화상으로 환자랑.. 환자분 기껏 기다리시라

고 해 놓고는, 화상을 겨우 연결을 했는데, 연결이 안 되

는 거예요.

장비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1년에 1회 실

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집단 대상의 이론교육이기 때문에 

현장적용에 문제가 있다. 일부 보건진료원은 스스로 인터

넷을 통하여 다시 학습하기도 하고 보건지소의 원격지의사

와 화상을 통해 자문을 받기도 했다.

“처음 EKG가 왔을 때는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

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해 보다 보면 처음에는 미숙함

이 좀 많았어요. 잘 하고 싶었는데도... 그에 대한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와서 저희들이 경험을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할 때는, 
인터넷 들어가서 새롭게,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다 

보고...”

3) 원격 리시스템

원격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응용시스템과 보건진료

소사업 응용시스템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

료를 입력하고 자료입력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기간을 지

키지 않았을 경우는 자료입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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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 업무 입력하는 프로그램과 원격관리시스템

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프로그램을 두 곳에다

가 입력을 해요. 한곳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달하는게 

아니라 재차 입력을 해주어야 해요.”

이외에도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신장, 체중)와 시스

템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심뇌혈관 지수측정과 생체정보

를 주기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개인적인 검사, 투약 등 각종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된다. 따라서 보건진료원은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초기 환자 발견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근거중심의 건강교육 등 체계적

이고 효율적으로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혈압과 혈당의 지속적인 결과와 다른 생체지표들을 가

지고 환자의 생활습관이 바뀌도록 설명을 좀 더 많이 해

주게 돼요”

원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의사가 현지에 방문

하거나 환자가 보건(지)소의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은 후 

처방을 받았으나 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서 환자에 대

한 정보(혈압, 혈당 등 검사결과 등)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자료를 근거로 의사가 처방을 한다. 
그리고 혈압, 혈당수치 이상자를 발견하면 소견서를 작

성하여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권장하나 실행하지 않는 환

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의사

에게 가지 않더라고 원격영상진료를 통해 관리를 할 수 있

기 때문에 편리하다.

“우리 진료소에서 신환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투약을 하는 게 아니라, 진료의뢰서를 내면 

일단 병원에서 진단 받고, 그 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

게, 이렇게 투약을 하십시오.’ 하는 그... 처방지도서를 가

지고 환자들에게만 투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격

진료를 하면은, 그런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요. ”

2. 운

1) 인력 리

만성질환 원격관리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는 년 1회 정도 실시

하고 있으나 관련된 모든 인력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각 시･군에서 대표로 1명 정도만 참석하고 있

다. 이는 각 시･군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

기 위한 조치로써 가능한 보건진료소를 비우는 일이 없도

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 중에도 참석자들의 교

육 참여에 대한 성실성 결여로 직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운

영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첫날은 되게 막 그랬는데, 두 번째 날, 이틀이었거든요. 
두 번째 날에 간 공보의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참석 

안하고..., 도에서 회의 소집해도 오지도 않고, 사인하고 

왔다가 가 버리고.”

원격관리 제공자인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

료원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한 공식적인 회의는 거의 없다.

“어떤 선생님은 너무 적극적이어서 선생님이 먼저 저한

테 찾아와서 인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전혀 관

심 없어서.. 어떤 때는 사람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식사 대

접을 하고, 인사를 해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예요. 그
것도 제가 만들어야 만나지는 거죠“. 

원격관리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의사에게는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보건진료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원격관리를 하는 보건진료소

와 그렇지 않은 보건진료소와의 차별성은 없는 실정이다.

“선생님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한 2년 전 

부턴가? 수당이 지급되고부터는 180도 달라졌어요”

“지금 업무 과부하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검사 내려 보내고, 평가해서 내려 보내고.. 

2) 환자 등록  리

2012년도 공공 u-헬스 운영지침에 의하면 원격의료사업

은 보건진료원 환자진료 지침에 근거를 두어 의사와 보건

진료원간 원격관리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협진체

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의료소외 지역주민의 만성질환관리

를 포함한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Gangwondo, 2012b). 그러나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의 주

민과 보행 기동력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원격진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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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원격진료는 근거리 환자만 진료하고, 원거리 환자는 제

가 가정방문하여 혈압, 혈당체크하고 측정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의사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약 처방을 

받아 다시 환자에게 전달하며 관리한다.”

보건진료소의 만성질환자 등록･관리 대상자의 약 처방 

시기는 65세를 기준으로 차이를 두고 있다. 65세 이전은 7
일 간격으로, 이후는 한 달 간격으로 약 처방을 하고 있다. 
반면, 보건소 및 의원은 고혈압, 당뇨병환자에게 대개 한 

달 간격으로 약 처방만 하므로 환자는 처방료만 지불하지

만 보건진료소는 7일간의 약값 포함해서 900원을 지불하게 

되므로 환자입장에서는 보건소와 의원보다 보건진료소가 

더 비싸다고 생각한다.

“의원급이에요. 그래서 싸요. 처방전 뭐, 3000원에서 

7000원 선이고 약 타는데 만 원 선이면 사죠. 그리고 이

거를 저번에 어떤 분한테 약을 이렇게 드릴려고 그러니

까 이분이 시 보건소보다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시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 보니까 시 보건소는 처방만을 받

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900원이래요. 900인가 1100원
인가 그렇게 받고, 이 사람이 약 타 봤자 몇 천원인거예

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비싸요.”

원격관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격(화상)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화상진료는 현지 보건진료원과 환

자가 같은 공간에서 화상을 통하여 원격지 의사의 진료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화상진료시에는 환자, 원격지 의사, 
현지 보건진료원이 화상기계 앞에 동시에 함께 있어야 한

다. 보건진료소 근처에 거주하는 환자는 내소하기 용이하

지만 교통편이 불편한 곳에 사는 원거리 환자는 화상진료

를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를 비우고 직접 

환자의 교통수단까지 해결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원
격지 의사는 원격진료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또한 

여러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건(지)소 내소 환자가 

많을 때는 화상진료시간을 지키기가 어렵다.

“집단부락에 보건진료소가 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

죠. 대부분의 주민들이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는 인구수도 적고, 지역도 다 흩어져 있는 데다가 그 분

들이 여기를 오려면 걸어서 한 시간 넘게 걸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한 시간 넘게 걸을 수도 없는 일이고..”

“원격하시는 선생님이 요일을 하루 정해서 환자를 봐주

셔야 하는데 선생님은 보건(지)소 내원하는 환자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하고, 우리는 선생님 시간에 맞추어

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2012년도 공공u-헬스운영지침(Gangwondo, 2012b)에 의하

면 지정의사는 분기에 한 번 화상면담을 반드시 이행하도

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화상진료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대부분 보건진료원이 혈압 및 각종 검사 등 

환자의 정보(자료)를 시스템 상에 입력해 놓은 후 전화상으

로 의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는 그 자료를 근거로 처방을 하

고 보건진료원은 그 처방에 의해 해당 환자에게 투약하고, 
투약결과를 입력한다.

“화상진료는 거의 못해요... 왜 못하냐면 저는 여기 환자

가 거의 제가 가정방문을 해야 해요. 거의 약을 지어서 가

정방문하면서 드려야 해요. 처방은 원격으로 받고... 대신 

제가 혈압을 다 재서 자료를 올려놓죠. 자료를 싹 다 올려

놓는데.... 화상진료를 못하는 이유는 그 분을 다 데려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수로 데려오고 데려다주겠어요”

또한 운영지침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은 환자의 초진과 

관리지침을 의뢰한다.’ ‘보건(지)소 지정의사는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환자

는 지도의사에게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환자의뢰활동이 원

활히 수행되고 있지 않다.

“심전도 결과판독은 00대학에서 판독을 하시면 더... 질
환도 나타날지 알 수는 없는데요.... 그 결과가 저희 원격

이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넘어가면 바로 대학병원과 연

결이 돼 있잖아요..... 판독하는 의사가 거기에서 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연결된 게 대학 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정의사가 돼있어요.....회신도 쓰는 난이 있어 

가지구요. 그런데 회신은 아직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원격관리 대상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이기 때문에 대상

자의 대부분 노인들이다. 노인의 특성상 감각의 저하 특히 

청력 등의 문제와 직접 얼굴을 마주 보면서 진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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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통해서 상담 및 진료하는 것에 대한 어색함으로 화

상진료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원격지 의사가 노인

들의 그 지방 사투리 등을 이해 못하는 점 등으로 의사소통

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보건진료원이 통역자

의 역할도 하고 있다.

“화상을 할 때는 이 어르신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서 또 중계를 해야죠. 여기 환자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선생님 말을 설명해줘야 하고, 선생님, 거
기서는 또 여기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을 해 줘야 되

고. 좀 양쪽으로 그런 거는 있죠. ”

“의사하고 직접 화상으로 하는 것을 엄청 쑥스러워 하고 

별로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고 말해요. 카메라를 보고 

하는 거 되게 쑥스러워 해요.”

3) 약물처방

혈압 및 혈당검사 등에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환자는 발견 시 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확진을 받

은 후 치료지침에 의하여 투약관리 해야 하나, 보건진료소

에서 사용가능한 약물이 제한적이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사용가능한 고혈압 약물은 암로디핀, 아테

놀롤제제인 혈압강하제와 히드로 글로로티아지드성분의 

이뇨제분이고, 당뇨병 약물로는 글리벤클라미드성분인 경

구용 혈당강하제와 글리메피리드성분으로 제한된다. 따라

서 그 외의 약을 사용하여야 하는 환자는 보건진료소에서 

등록하여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원격진

료를 시행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원격지 의사

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한 가능한 약

물 이외의 약품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보다 많은 환자

를 등록관리 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보건(지)소나 병원

까지 가지 않고도 보건진료소에서 검사, 약물투여 및 정기

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저희가 104종의 의약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의사처

방전이 꼭 한번 있어야 하는 그 있잖아요. 그 회신서를 

꼭 받아야만 우리가... 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주로 고혈압 약 중에 그나마 

주로 고혈압 약 몇 개 쓰는 것 중에 다이크로짇 빼고는 

다 그래요. ..저희가 그 회신서를 단지 안 받아도 되는 거

죠....법적으로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아주 

큰 거는, 그런 번거로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물론 

환자도 늘고.... 왜냐면 당뇨약 같이 고혈압, 당뇨가 같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선생님들의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

이 다시 진료소로 흡수되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의료법상의 원격의료의 개념 및 범위는 의사(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가 원격지의 의료인에 한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지원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원격지의 의

료인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정의된 의료인(의
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으로 해석할 것인지, 의료법 제2
조에 의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인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 관리지침에 

제시된 약품이외의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원격관리시스

템을 운영하는 보건진료소는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약 이

외에 약물의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약품 하나 혹은 두개를 

더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보건진료소는 원격지 의사에게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방을 내달라고 원

격지 의사에게 요구하기도 한다.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이면

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료권을 부

여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현지에서 일차 진료 업무도 담

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진료원이라는 신분으로 책

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저희가 원격진료 할 때부터 말한 게 보건진료소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약 이외의 약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에게 피해 받지 않게끔 해 달라했는데 그것이 어려운가 

봐요. 만약에 의료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공

보의 선생님이 바뀌면 처방약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이 

약 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보건진료소에서 

쓸수 있는 약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분은 처방을 못 

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검사

원격관리 환자는 최초 등록 때와 격년주기로 건강검진

을 실시하도록 운영지침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보건진료

원은 환자의 합병증예방 및 발견을 위하여 당화혈색소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해야한다. 그러나 검사실시에 따른 

행정적 과정을 밟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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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면서 이러한 행정적 복잡함은 부담스러움을 가중시킨

다고 생각한다.

“보건소 임상검사 의뢰 시 과정이 복잡하다. 계획서제출, 
검사물 채취 및 검사의뢰, 검사결과보고, 환자에게 결과

통보, 비용지출 등을 결재를 받아야 한다.”

3. 성과평가

1) 원격 리의 장

원격관리 도입의 목적 중 하나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함이다. 보건진료원들 역시 원격진료 시스템 도

입 이후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

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조사한 거에 보면 37%, 대상자의 37%가 약 전혀 안 먹

고 방치되어 있던 환자들이었거든요? 37%가. 그 분들이 

원격을 하는 진료소에서 원격을 통해서 관리를 받아서 

합병증 없이 관리가 되고 있는 점”

원격관리를 하는 보건진료소는 원격지 의사가 진료 후 

처방한 약품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 관리율이 증가한다. 한편 환자입장에서는 원거리의 

보건(지)소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근거리에 있는 보

건진료소에서 효율적인 환자관리 즉, 검사, 약물투여 및 맞

춤형 건강생활실천교육 등의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일단은 환자가 많아진 거... 제가 관리하는 환자들이 다 

밖에 나가잖아요. 약을 지으러.. 제가 쓸 수 있는 약은 한

정되어 있으니까. 나가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자주 체크해서 문제가 있는 걸 빨리빨리 발

견한다”

보건진료원이 원격관리 활용에 대한 장점으로 지적한 

것은 초기 환자 발견 시 복잡한 과정 없이 화상진료를 통해 

의사의 처방을 받음으로서 환자를 등록 및 관리 하는 것이

라고 한다.

“신환이 발견되면 저희가 판단해서 투약을 하는 게 아니

라 일단 병원에서 진단받고, 처방지도서를 가지고 온 환

자들에게만 투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격진료를 

하면은 그 절차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환

자도 덜 복잡하고...”

만성질환자관리는 이차질환에 대한 합병증예방 및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표적 장기 손상여부와 심혈관 질

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관련된 검사를 실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진료소에서 원격관리 사용 이

전에는 다양한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원격관리 도입 이후

에는 주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하는 것이 환자관리

를 좀 더 질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 만족해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 기능 검사, 신장 기능 검사, 심전

도, 체지방 등 검사를 할 수 있어 좋다. 원격진료시스템 

운영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이런 검사 실시하지 않는다”

일부 보건진료원은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에 의사와 함

께 팀으로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원격진료 실시하기 전에는 투약관리, 생활습관개선 상

담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원격진료 실시 이후에는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의사와 상담할 수 있고, 약 처방 받

을 수 있어 환자관리를 잘 할 수 있다. 그때 그때 정보를 

입력해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 
 
2) 원격 리 운 상의 어려운 

원격관리 응용시스템이 보건진료소의 기존사업 응용시

스템과 호환이 안 되어 단독으로 근무하는 환경에 있는 보

건진료원에게는 업무 부담과 과중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느 때는 5일인가 몇 일 이전까지 그걸 못해 주면, 그
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료가... 입력할 수 있는 기간

이 있어요. 우리 진료원들이 일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기록들을 몇 군데 해야 하니까...”

화상진료를 위해서는 원격지 의사, 환자, 보건진료원이 

동일한 시간에 스크린 앞에 있어야 하므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 진료업무와 다른 

보건진료소의 원격진료 업무 등으로, 나는 환자 동원하

는데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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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관리에 참여하는 원격지의 의사는 대부분 공중보건

의사로써 일반의이기 때문에 보건진료원 및 지역주민들이 

의사의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인해 주민

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환자의 약 부작용, 서맥 등 이상상태의 자료를 입력해도 

의사가 참고하지 않고 routine으로 처방 내는 경우가 있다.”

3) 원격 리 운 에 한 불만  불편 사항

보건진료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존경받는 전문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왔다. 특히 주민으로부터의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며 근무해온 그들이 어떤 경우에는 전문인다운 태도나 

자세가 부족한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뢰하고 처방받는 중간

매개자나 통역이라는 역할을 하는 것에 편치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주민으로부터 지금껏 쌓아온 신뢰감에 손상을 입

지나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갖기도 한다.

“저희는 이 지역 주민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이 지역주민

한데 조금 섭섭하게 하면 동네 소문이 쭉 나잖아요.”

원격관리에서 보건진료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갖기도 한다. 만성질환관리는 약물 관리 이외에도 생활양식

변화를 위한 보건교육 등의 다양한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실적으로 원격관리 평가는 약물처방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보건진료원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

“자꾸만 알짜가 빠지는 그냥 곁다리로 의사처방 받기 위

한 어떤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이)안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원격에 대해서 그냥 시들시들... 원격진료의 취

지, 목표, 궁극적인 목표가 환자 스스로가 혈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약만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잖

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딘가 모르게 그냥 보건진

료소에서 관리하는 환자에게 약으로만 관리한다는...”

4) 원격 리에 한 상자의 반응

집에서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의 화상진료 및 상

담, 투약, 각종 검사, 보건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다. 최근에 농촌으로 전입하는 인구인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주민들이 원격관리에 대해 긍정

적으로 반응한다.
“교통 불편으로 병원가기 힘든데 보건진료소에서 투약, 

검사, 체 성분 검사 등 병원처럼 해주니 매우 만족스러워

한다. 교육도 해주고...”

“이게 있으니까 병원에 굳이 안 가시더라도 관리하시기 

편하다고 느끼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귀농을 하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맨 처음에는 서울까지 어떻게 

병원을 다닐까 하다가... 진료소에 와서 원격관리시스템

에 등록해서 약을 드시고 관리해 주다 보니까 본인이 서

울에 살 때 병원에서 가정의처럼 관리해 주셨대요. 그러

면서 여기 와서 원격진료 받는 것이 그거랑 거의 비슷하

단 생각이 들었대요.” 

주민들은 원격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면도 

있지만 그것보다 보건진료원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높

아 웬만한 서비스와는 비교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현

상은 보건진료원이 지역주민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가족

처럼 지내면서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진료소 소장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괜히 약속시간 지키

는 번거로움만 있다. ‘그냥 진료소 소장님이 해 주세요’ 
해요”

Ⅳ. 논의

강원도 보건진료소 원격관리가 10년이 넘게 운영되는 

시점에서 실제 현장에서 원격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보건진

료원의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원격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 한다. 본 연구는 32개의 주제, 11개의 주제 묶음과 3개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3개의 범주는 투입

자원, 과정과 성과평가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하고자 한다.

1. 투입자원

원격관리에 관여하는 의료인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지정의사(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이다. 
보건(지)소 지정의사는 원격관리를 운영하는 보건(지)소에 

발령이 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격관리를 해야 하

나, 보건진료원은 근무지인 보건진료소에 원격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한 사전 동의 과정을 거친 후에 원격관리를 수행

한다. 강원도 공공 u-헬스서비스 운영성과(Gangwo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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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ym University, 2013)에서 제시된 바에 의하면 근무기간

이 보건(지)소 지정의사는 6개월이 가장 많은 반면 보건진

료원은 5년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

이 선택의 자율성과 근무기간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LeRouge et al. (2012)은 원격관리

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로써 서비스 수

행자들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호관계를 촉

진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라 하였

다. 이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반영한다면 원격관리에 적합

한 원격지 의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로 배치 받

기 전에 원격관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업무를 담당하

게 하고, 담당자는 근무기간의 잦은 변동이 없도록 상부기

관에서 고려하도록 한다.
보건(지)소 지정의사와 보건진료원의 업무수행 역할 설

정을 비교해볼 때, 보건(지)소 지정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진료원에게 업무가 편중되어 있다. 2012년도 공공 u-헬
스 운영지침에 설정된 역할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은 고혈

압･당뇨 환자발견, 지정의사에게 환자 초진과 관리지침 의

뢰, 환자 평가 및 검사의뢰, 약품구입, 투약, 가정방문, 관리

결과 및 관리 중 발생하는 환자정보 파악 및 전산프로그램

에 입력하여 지정의사 또는 지도의사에게 전달 등이며, 보
건(지)소 지정의사는 보건진료원이 의뢰하는 환자 초진 및 

진단, 필요할 경우 환자의 임상검사, 관리지침 수립 및 확

인, 지도의사에게 온라인으로 의뢰한다(Gangwondo, 2012b). 
이는 강원도 공공 u-헬스서비스 운영성과(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보
건진료원이 보건(지)소 지정의사보다 업무량이 많은 이유

가 생체정보입력/관리 (50.0%), 준비시간의 증가(18.4%), 진
료/지원시간의 증가 (10.%)순이라고 하였으며, 특히 시간을 

제외한 노력 관련 업무량의 증가 여부에서 보건(지)소 지정

의사는 대부분 동일하거나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보건

진료원은 84.2%가 증가하였다. 업무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장비/시스템 조작(71.1%), 환자의 의사소통(21.1%), 추가행

정업무(13.2%) 등 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LeRouge et al. (2012)이 말한 바와 같이 원격관리 제공자들

의 편리성을 위해 원격관리시스템 구축할 때 적절한 장비 

배치, 의학적 체계와 기록의 접근용이성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보건진료소는 원격영상시스템과 생체정보입력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스템 조작 미숙 및 준비의 번거로움 등

의 이유로 활용도가 저조하고 오히려 전화를 활용하는 경

우가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 공공 u-헬스서비스 운

영성과(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에서도 원격

관리시스템 및 기기작동이 원격관리의 제약요인 1순위로 

나타났다. 일 년에 한번 오프라인을 통해 장비사용법에 대

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론교육의 한계점으로 보건진

료원들이 현장에 와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개

인적으로 인터넷 및 지인 등을 통하여 다시 학습한다고 한

다. 원격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스템 및 장비

활용에 대한 교육과 자신감이 중요하며(Doering et al., 2013; 
LeRouge et al., 2007; LeRouge et al., 2012), Lerouge et al. 
(2007)은 교육내용에서 화상을 통해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도 포함할 것

을 강조하였다.
응용시스템에 대한 보건진료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

지이다. 그 중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환자에 대한 체

중, 신장 등 기본 자료와 심뇌혈관 지수측정과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게 됨으로써 이를 근거로 환자관리가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신환자 혹은 혈압, 
혈당 등을 측정하여 이상이 발견된 환자도 보건(지)소나 병

원에 의뢰하지 않고 보건(지)소 지정의사와의 원격영상진

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응용시

스템이 보건진료소 사업의 응용시스템과 호환성이 없어 환

자에 대한 자료를 보건진료소의 기존 응용시스템과 원격관

리시스템에 관한 응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는 중복 및 

과중한 업무수행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강원도 u-헬스서비스 운영성과(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에서도 응용시스템 간 호환성 개선으로 데

이터 간 상호연관성 확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응용시스템의 호환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운

2012년도 공공 u-헬스운영 지침에 의하면(Gangwondo, 
2012b) 도에서는 원격관리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

어 있으나 실제로는 참여인력 모두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 시･군에서 대표로 1-2명만이 직무교육에 참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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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은 그야말로 업무수

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므로 참여 인력 모두가 참석

할 수 있도록 보건소차원에서 행정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고 보며, 또한 보건(지)소 지정의사와 보건진료원이 함께 

원만한 관계 속에서 팀으로 접근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팀웍이 형성할 수 있는 환경조

성이 필요하다고 본다(Doering et al., 2013; Lerouge et al., 
2007).

원격관리는 보건진료원과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에게

는 기본 업무이외의 추가업무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

건(지)소 공중보건의사에게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

는데 반해 보건진료원은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은 물론이

고 원격관리시스템을 시행하는 보건진료원과 시행하지 않

는 보건진료원 간의 차이가 없다. Doering et al. (2013)의 원

격관리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관련자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지적한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이 당초 도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

라도 사업 참여인력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적절한 보상제

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격관리 시스템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소

외계층을 위한 사업임에 불구하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

의 주민과 보행에 문제가 있는 기동력 문제 환자는 아직도 

원격관리 시스템의 혜택에서 여전히 간과되고 있어 소외되

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원격진료는 환자, 원
격지 의사,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 설치된 화상기계 

앞에 동시에 함께 있어야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근처에 

거주하는 환자는 비교적 내소하기 용이하지만 교통이 원활

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원거리 환자들은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를 비우고 환자를 데리러 가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하며, 보건(지)소 지정의사 역시 원격관리 시스템 업무만 

전담하는 전담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 내소한 환

자가 많을 경우에는 화상진료 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 오지 지역인 소외지역 주민까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원격진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화상진료에 

있어서 의사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선호하는 것(Lerouge et 
al., 2007)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원

격진료 전담의사 활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원격진료 

전담의사의 배치는 이를 활용하여 오지 지역을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고, 또 특별히 날짜와 시간에 제한 받지 않고 

환자가 필요시에 언제라도 원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운

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고혈압환자 관리에서 공공기관인 보건(지)소 진료

수가와 일차의료기관인 개인의원의 진료수가가 다르며, 그 

중에서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 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진료비)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January 23). 실제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와 약값 합

한 금액이 보건(지)소와 개원의원보다 더 높고, 처방기간도 

보건소와 개원의원은 1개월분인데 반해 보건진료소는 1주
일분으로 기간이 짧아 환자들의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원격관리를 위해서는 원격관리를 하

는 보건진료소만이라도 진료 수가와 처방기간에 대한 별도

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화상진료 운영 측면에서는 강원도 2012년도 공공 u-헬스 

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건(지)소 지정의사는 진료지침을 최

초로 전달하기 전에 가능하면 대면진료에 의한 초진을 시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진료지침을 최초로 전달하기 전과 지

침의 변경이 있을 경우 외에도 반드시 분기 1회 화상진료를 

시행하도록 제시되어 있으며, 협력병원의 지도의사는 보건

진료원과 지정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침이 잘 수립되었

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심전도 등의 임상검사 

결과를 판독해 주어야 한다.’ 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

제로 지정의사와의 화상진료는 신규 등록 환자나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에 특별한 이상증상이 발견되거나 호소하는 환

자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보건진료원

이 응용시스템에 입력해 놓은 환자의 검사결과 및 자료를 

중심으로 처방된 것을 가지고 투약관리하고 있다. 또한 협

력병원의 지도의사의 검사결과 판독지원 및 진료지원 등의 

활동과 실적은 거의 없었다. 합의된 지침이나 프로토콜은 

일률적인 서비스와 제공자간의 협동을 이끌어내는 매개체

이며 나라 간의 건강관리서비스 체계의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Doering et al., 2013). 따라서 합병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 환자의 질 관리 측면에서 운영지침에 

제시된 각 기관/인력별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

속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환자 진료 시에 의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하

다. 더욱이 대면진료가 아닌 화상진료에서는 더욱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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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원격진료 대상자들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기 때문에 대부분 노인들이다. 노인들은 청력 등의 신체적

인 문제 뿐 만 아니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으로 진료하

는 것에 대한 어색함 등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

우가 많아서 항상 보건진료원들이 중간에서 통역자로 개입

한다. 이러한 현상은 강원도 공공 u-헬스 서비스 운영성과

(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노인층의 경우 인터넷 및 IT 장비에 대해 친

숙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생소하여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들의 92%가 처방 등과 관련된 반복 설

명과 상세한 설명의 요청, 건강관리의 권고를 받기 위해 보

건진료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Miller (2001)의 의

사와 환자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헌분석에 의하면 대상자

(의사와 환자)의 약 80%가 원격관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을 보였으나 ‘비언어적 행위’와 ‘접촉의 부족’ 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의 원격관리를 받는 대상자

는 대부분이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원격관리 제

공자를 위한 교육안에 원격화상을 통한 의사소통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2년도 공공 u-헬스 운영지침의 투약지침에 의하면 

‘투약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보건진료원 진료지침의 범

위 안에서 투약지침을 전달,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하에 

보건진료원이 투약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은 104종이며, 

이 중 고혈압과 당뇨약품은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성분인 

다이크로짇정과 경구용 혈당강하제 약품으로는 글리벤클

라미드 성분의 다오닐정과 글리메피리드 성분인 아마릴정

과 글리메정 뿐이다(Song, 2012). 
그리고 현행 의료법 34조 원격의료의 정의는 ‘의료인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해당’된다. 
동법 34조 4항에는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

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

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이와 관련하여 원격관리를 하는 보건진료소에서의 약물 

사용의 확대 문제는 본 연구 뿐만 아니라 강원도 공공u-헬

스서비스 운영성과(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에
서도 개선 필요사항의 1순위로 제시되었다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에서 현지의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진료원에게 업

무수행 과정에서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의료법 34조
에 현지의사에도 포함되지 않는 보건진료원을 어떻게 법적

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보건진료원은 간호사이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02.12.18. 제 2조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

진료소에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보건진료소’라 함은 의사

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의 배치가 곤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

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3).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을 운영하는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기존 

약품에서 고혈압, 당뇨 각각 최소 1〜2종이 추가로 확대 사

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과 동

시에 약품투약에 대한 성분 등의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동반되어야한다. 또한 보건진료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관리를 위해 허용되었던 

약품의 재평가를 통해 사용가능한 약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 공공u-헬스서비스 운영성과(Gangwondo & 
Hallym University, 2013)에서도 투약과 관련된 약품 및 약품

사용의 한계로 약물투약에 있어서 효과적관리가 현실적으

로 제약이 되기 때문에 법과 제도 개선 또는 현 법과 제도 

하에서 약품사용에 대한 제한을 개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

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U-Health 현황과 정

책과제(Song et al., 2011)에서도 정책 제언으로 의료사고 시

의 책임소재 등과 관련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언급하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격관리 수행에서의 법적인 측면은 

나라마다 내용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Doering et al., 2012; Saliba et al., 2012).
2012년도 공공 U-헬스 운영지침에 의하면 원격진료 환자

는 최초 등록 시와 격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진료원은 심전도, 당화혈색소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행정적인 업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소진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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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에 따라 원격관리를 수행할 때 보건소에서는 

가능한 이송수단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

고, 필요한 경우 환자 임상검사 등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

다는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이 보건진료소에서

의 기본적인 업무이외에 추가되는 과중한 업무로 소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3. 성과평가

보건진료소 원격관리의 성과평가는 크게 사업제공자인 

보건진료원과 사업이용자인 환자(대상자)의 입장으로 구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사업제공자인 보건진료원은 원격관

리의 장점과 운영과정에서의 어려운 점, 원격관리에 대한 

불만과 사업이용자인 환자(대상자)는 원격관리에 대한 의

견 및 소감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원격관리의 장점은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치료받

지 못하고 있는 방치된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점과 제한된 

약품 이 외의 약품 확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등록 관리율 증

가, 신환자 및 이상 환자에 대한 의사 처방의 간소화, 합병

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각종 정기적인 검사 실시, 의
사와 팀 접근 개념의 환자관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

관리의 장점으로 Hjelm (2005)이 제시한 바와 같이 소외층

에 대한 건강서비스의 접근성, 정보와 전문적 교육 제공 증

진이라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원격관리운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은 원격관리 

응용시스템이 기존 응용시스템과 호환이 불가함에 따라 검

사 결과 등 입력 업무 중복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가장 많

이 호소하였으며, 원격진료운영에서의 지리적, 시간적, 공
간적 제한으로 특히 오지 지역의 환자 및 보행의 기동력 문

제가 있는 환자관리의 어려움, 환자관리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이 결여된 의사의 의식과 태도에 대한 불만, 예를 들

면 이상 증세가 발견된 환자나 관리가 잘 안 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의 지도의사 등에 의뢰하도록 운영지침

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것

을 들었다. 그 외에도 환자들에게 중요한 생활습관 개선 등

은 보건진료원이 보건교육자로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수

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 약물관리에 치중한다는 것과 사업에 대한 동기가 결여

된 보건(지)소 지정의사의 환자관리 태도에 대한 불만(보건

진료원과 주민과의 그동안 구축해 놓은 신뢰도에 혹시라도 

나쁜 영향을 끼칠 바 하는 염려 등)이 있었다.
이용자인 환자(대상자)의 반응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보

건진료원을 통해 들은 내용을 기술하였다. 환자는 의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검사 및 진료를 체계적이고 포괄

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 환자는 보건진료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형성으로 

인해 원격화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기피하려고 하는 점

이었다. 이는 이용자가 원격관리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

과 준비(LeRouge et al., 2012)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이용자의 반응이나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원격관리를 수행하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기를 제언한다. 첫째는 원격

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의 충실한 시행이 요구된다. ‘2012년
도 공공 u-헬스 운영지침. 강원도’에 의하면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을 비롯하여 운영체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

다. 특히 환자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에서 제시된 역할들

을 각 기관들이 충실히 시행하도록 하고, 신규 원격관리 담

당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관리에 대한 철저한 오리엔테

이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둘째는 만성질환

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 인력별 역할 재조정 및 평가

지표(도구)확대가 필요하다. 이는 원격관리시스템 실적 및 

평가항목에 만성질환자에게 중요한 식이 및 운동 등의 생

활습관개선 활동이 포함해야 한다. 생활습관개선에 대한 

보건교육은 중요한 활동으로서 현자의 보건진료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평가실적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또한 참여인력별 역할이 편중되지 않도록 역할 재조정도 

필요하다. 셋째는 환자의 원격진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보

건(지)소 전담의사 활용이 필요하다. 교통이 불편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가 필요할 때 원격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에 대한 동기부여 및 책임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

막으로 원활한 보건진료소 원격관리를 위한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보건진료소 사용 약품 확대 및 원격관

리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정의 등이 모호하여 사고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일부 보건진료원은 원

격관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점을 염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지 의료인으로 활동 중인 보건진료원의 생

생한 경험을 기술한 현장감 있는 연구라는 것에 의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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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원격관리에 관여하는 의료제공자들과 환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진행 된 것이 아니므로 결

과의 해석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

는 연구대상을 확대해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시도하기를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이 만성질환 원격관리 운영과정에

서 경험하는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

근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약 10년 동안 농촌지역에 거

주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시행된 원격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

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10개소의 보건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

진료원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시

간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평균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면담과정에서 비구조적인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여 보건진료원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하도

록 하였으며, 면담자료의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담자

의 양해를 구한 후 녹음하였으며 녹음한 내용은 언어 그대

로 본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

석은 Hsieh & Shannon (2005)에 의한 전통적인 내용분석 방

법을 활용하여 3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근간으

로 11개의 주제 묶음이 조직되고, 최종적으로 투입, 과정, 
성과평가라는 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진료소 원격관리시스템에서 보건

진료원의 경험적 역할의 실체를 소개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원격관리의 이해를 도모하고 보건진료원의 역할 증진에 기

여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건진료원들의 경험

에만 초점을 두었기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향후 원

격관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건진료원 이 외

에도 원격관리 관여하는 보건(지)소 지정의사, 협력병원 지

도의사와 주민(대상자)의 경험과 입장 등을 반영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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